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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련 법 령 련 법 령 련 법 령 련 법 령 련 법 령 련 법 령 련 법 령 련 법 령 련 법 령 련 법 령

제 조 시책과 권장3 ( ) 

① 가  지 치단체는 문화 술 진흥에 한 시책  강 하고 민  문화( ) , 施策

술 활동  보호 하며 에 필 한 원 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· · , .

제 항에 른 문화 술 진흥시책  민생활  질적 향상  한 건전한 생활 문화1②

 개 보 에 한 사항  포함하여야 한다· .

가  지 치단체는 제 항에 른 시책 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 술   단1③

체  견  들어야 한다.

제 항에 른 문화 술 진흥에 한 시책과 계획  시행에 하여 문화체1④

 또는 지 치단체   청하면 련   단체는 에 협조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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